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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획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복지환경국

환  경  과



’16.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획16.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20조, 제22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28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2011-942호, 2011. 4. 25.)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

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

자연 환경보전사업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최근 2년간 부과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시 설 물 자 동 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1기분 19,087 4,940 6,079 3,842 13,008 1,098

2014.2기분 19,490 4,573 6,068 3,308 12,647 1,113

2015.1기분 17,721 4,763 6,055 3,690 11,666 1,073

2015.2기분 16,883 4,295 6,073 3,299 10,818 996

※ 자동차의 경우 면제차량 증가(저공해차량)로 부과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임

※ ’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는 폐지됨



Ⅱ. 부과․조사 계획

부과계획

부과대상 : 경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

      ※ 부과 감면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

 • 저공해인증 차량

   - 유로 5, 6차량 : 영구감면

   - 유로 4차량 : 50% 감면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간)

   - 매연 저감장치 장착차량 감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부과기준 : 2015. 12. 31.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간 내 소유자 변경시 각 소유자에게 일할계산 부과

부과대상기간 및 납부기간

      - 부과대상기간 : ’15. 7. 1.  ~ 12. 31.

      - 고지서 송달 : ’16. 3. 7.  ~  3. 10.

      - 납 부 기 간 : ’16. 3. 16. ~  3. 31.

조사계획

조사 및 정리기간 : ‘16. 2. 20. ～ 3. 4.

조사자료 : 차동차등록원부상에 등재된 경유자동차 (전산정보과 협조)

조사대상 : 신규, 말소, 구조변경 등 변동사항

      - 자동차 감면대상, 불명자료 조사

      - 자동차 등록·말소·일할계산 자료처리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조회



Ⅲ. 체납처분계획

근    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4조 및 제26조

최근 2년간 체납현황 (’16. 2. 5.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1기분 19,087 4,940 17,291 4,747 1,796 193 96.1

2014.2기분 19,490 4,573 17,532 4,367 1,958 206 95.5

2015.1기분 17,721 4,763 15,532 4,534 2,189 229 95.2

2015.2기분 16,883 4,295 14,331 4,026 2,552 269 93.7

체납금 징수 중점 추진사항

과년도 체납징수 강화 및 오류 체납자료 정비

      - 체납발생 즉시 재산조회 및 압류, 정확한 고지서 송달주소 조회  

      - 체납금 납부안내문 주기적 발송으로 압류예고에 대한 민원 최소화 

      -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점관리

징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로 재산 발견 즉시 체납처분

      - 청산종결, 청산종결 간주 등 징수불가 체납금에 대한 불납결손 

      -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금에 대하여 시효결손



세부 추진계획

체납금 정리기간

      - 정리기간 : ’16. 4. 1. ~ ’16. 12. 31. (연중)

      - 정리대상 : 과년도부터 현년도까지 누적된 체납 부담금

독촉 및 체납고지서 송달

      - 송달대상 : 현년도 독촉 및 과년도 체납금

      - 송달 및 납부기간 : ’16. 5. 15. ~ 5. 31.

      - 공시송달 공고기간 : ’16. 6. 15. ~ 6. 30.

체납금 징수대책반 편성·운영

시설물 공업7급 오승용반장

(총괄책임자)

환경과장

반원(총괄)

환경관리팀장
자동차 행정7급 김자순

Ⅳ. 행정사항

관외 주소조회 : 자치행정과

구청 홈페이지 납부 홍보 : 공보실

체납자 재산조회 : 토지관리과

소요예산 : 5,81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봉합고지서 : 4,8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용 창봉투 : 660천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토너 등 : 352천원


